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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61호

용두동 39-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

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-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
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
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
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
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26일
서 울 특 별 시 장
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(㎡)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
신설 용두동 39-361번지 일대

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동대문구 용두동

39-361번지 일대 - 증)23,792.93 23,792.93

 2. 토지이용계획
구 분 명 칭 면 적 (㎡) 비 율 (%) 비 고

합  계 23,792.93 100.0

정비기반시설
등

소  계 2,178.93 9.1
도  로 1,978.93 8.3

사회복지시설 200.00 0.8

획지
소  계 21,614.00 90.9

획  지 ① 21,614.00 90.9 공동주택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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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(변경)
 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
면 적(㎡) 비율

(%) 비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합계 23,792.93 - 23,792.93 100.0

주거
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 11,245.63 감)9,909.35 1,336.28 5.6

제2종일반주거지역 12,520.90 감)11,678.25 842.65 3.6

제3종일반주거지역 - 증)21,587.60 21,587.60 90.7

상업
지역 일반상업지역 26.40 - 26.40 0.1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도면
표시
번호

위  치
용도지역 면적

(㎡) 변경사유
기 정 변 경

- 동대문구 용두동
39-380번지 일대

제2종일반
주거지역

(7층)
제3종일반
주거지역 9,909.35 ∙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상지 내 일부지역을

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- 동대문구 용두동
39-161번지 일대

제2종일반
주거지역

제3종일반
주거지역 11,678.25 ∙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상지 내 일부지역을

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  나.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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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  가.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

추정
비례율

□ 추정비례율 산정방식:(총수입-총지출) ÷ 종전자산총액 x 100%
□ 추정비례율: 95.78%
￫ (568,082,646,000원–364,556,639,693원)÷212,498,796,000원 x 100 = 95.78%
- 총수입 추정: 568,082,646,000원
- 총지출 추정: 364,556,639,693원(기반시설 설치비용 포함)
- 종전자산총액 추정: 212,498,796,000원

개별
종전자산 
추정액

□ 토지 = 개별토지와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주변환경, 도로여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
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역 내·외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가로조건, 
접근조건, 환경조건, 획지조건, 행정조건 및 기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여 토지가격을 
추정하였음.

  ※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가격과의 격차는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/평가전례 등 가격수준을 
고려하여, 표준지별 그 밖의 요인 보정율을 구하여 적용하였음.

□ 건물 = 재조달원가 × 감가수정 × 연면적
  ※ 건물의 개략단가는 평균 약 63.6만 원/3.3㎡
□ 집합건물 소유자(공동주택 및 집합상가 소유자): 공동주택의 경우 작성시점 현재 인근 

공동주택의 실거래가/평가전례 등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, 근린생활시설의 
경우 인근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가 등 가격수준 및 층, 위치, 이용상황 등 개별적 특성 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음

  ※ 집합건물의 경우 종전자산 추정액에 토지평가액 포함 
□ 일반부동산 소유자(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) = 토지가액 + 건물가액
 - 토지 :개별공시지가 및 유사부동산 실거래가, 감정평가선례 등을 참작하였음.
 - 건물 :재조달원가에 사용승인에 따른 감가수정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잔가율을 고려하였음. 

추정
분담금
산출

□ 추정분담금 산정방식: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-(종전자산 추정액x추정비례율)
권리자 분양가 추정액

(a) (천원)
추정권리가액

(b)
추정분담금

(a-b)
전용39㎡형

(공급면적:57.16㎡) 544,735,000원
개별 종전자산 

추정액 x 
추정 비례율
(95.78%)

권리자
분양가 추정액

- 추정 권리가액
(+:분담/-:환급)

전용59㎡형
(공급면적:84.88㎡) 882,412,000원

전용84㎡형
(공급면적:115.77㎡) 1,003,031,000원

 ※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·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
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- 4 -

 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  가. 도로
   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규모

기능 연장
(m) 기점 종점 사용

형태
주요

경과지
최  초
결정일 비고

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기정 중로 3 117 12(-) 국지도로 530(-) 용두동39-2 용두동 39-992 일반도로 - 서고시제429호1978.08.26

-
변경 중로 3 117 15~25(5~15) 국지도로 530(265) 용두동39-2 용두동 39-992 일반도로 - 일부 확폭

기정 중로 3 322 12~21(-) 국지도로 79(-) 용두동39-394 답십리동645-1 일반도로 - 서고시제301호1993.09.22

동대문구 고시 제2020-75호실효구간 미반영
변경 중로 3 322 14(6) 국지도로 76(76) 용두동39-852 용두동39-1008 일반도로 - 도로 확폭 및 연장
기정 - - - 5(-) - - - - - -

-
-

변경 소로 3 ① 8(3) 국지도로 31(23) 용두동39-598 용두동39-359 일반도로 - -
※ ( )는 사업대상지 내 구간에 해당함 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
중로3-117 중로3-117 ∙ 변경
  - 폭원 : 12m → 15~25m

∙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확대
  (답십리로변 도로 가각부 일부 확폭구간 포함)

중로3-322 중로3-322
∙ 변경
  - 폭원 ：12~21m → 14m
  - 연장 ：79m → 76m

∙ 동대문구 고시 2020-75호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되었으나, 
  고시에 반영되지 않음(B=8m, L=30.7m)
∙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및 연장 확대

(B=8m→14m, L=30.7m→76m)

- 소로3-①
∙ 변경
  - 폭원 ：5m → 8m
  - 연장 ：31m → 31m

∙ 대상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, 토지
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됨에 
따라 소로3-①을 기정/변경 처리함 

  나. 사회복지시설
   1)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 도면
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(㎡) 최 초 

결정일 비고기정 증감 변경
신설 - 사회

복지시설
동대문구 용두동

39-623번지 일대 - 증)200.00 200.00 - 연면적 240.00㎡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- 사회복지시설 ∙ 신설 ∙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구역 내 동부경로당을 이전하여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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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
면 적(㎡)

계획면적
(㎡) 비고법 정

기 준 면 적(㎡)

합계 - - - 3,715.00 -

주민
공동
시설

소계 - 3,580.00 -

경로당 획지① 500~1,000세대 이상 설치
(서울시 주택조례) 330.00 330.00 -

어린이집 획지① 500~1,000세대 이상 설치
(서울시 주택조례) 330.00 390.00 -

어린이놀이터 획지① 200㎡+(세대수×1㎡) 895.00 1,000.00 옥외

주민운동시설 획지① - - 450.00 옥외

작은도서관 획지① 500~1,000세대 이상 설치
(서울시 주택조례) 158.00 210.00 지하

주민공동시설 획지① - - 900.00 지하

다함께돌봄센터 획지①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66.00 300.00 -

부대
시설

소계 - 135.00 -

관리사무소 획지① 10㎡+(50세대를 넘는 
매 세대×0.05㎡) 42.25 120.00 -

경비실 획지① - - 15.00 -
※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2.5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X 1.25 이상 확보 
   = 695세대 x 2.5  x 1.25  = 2,171.88㎡ 이상 < 3,580.00㎡
※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,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,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규정에 적합하게 

설치하고, 「건축법」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

 7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구분
구역구분

위 치
정비개량계획(동)

비고명 칭 면 적
(㎡) 계 존치 개수

철거
후

신축 
철거
이주

신설 용두동 39-361번지 일대
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3,792.93 동대문구 용두동

39-361번지 일대 263 - - 2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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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건축물에 관한 계획
  가. 건축시설계획
구분

구역구분 획지 구분
위 치 주용도 건폐율(%)

용적률(%) 최고층수 비고명 칭 면적(㎡) 명 칭 면적(㎡)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

신설
용두동39-361번지일대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

23,792.93 획지① 21,614.00
동대문구용두동39-361번지일대

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.00%이하 269.00 299.98 130m이하(42층이하)

주택의
규모 및
규모별

건설비율

∙주택공급계획 : 695세대

 

구분
세대수

세대수(세대) 비율(%)
계 695 100.00 

60㎡이하 455 65.50
60~85㎡이하 240 34.50

85㎡초과 - 0.00  

구분 건립규모
임대주택

소계 40㎡이하 40㎡초과
초과용적률
전 세대수 629 113 45 68

구성비 (%) 100.00 17.96 7.15 10.81
임대주택

구성비(%) - 100.00 39.82 60.18
∙85㎡ 이하 규모의 주택 비율 [기준 : 전체 세대수의 80% 이상] ▶ 계획 100.00%
∙임대주택 건설비율 [기준 : 전체 세대수의 15%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%]▶계획 연면적의 10.12%
∙전용면적 40㎡ 이하 임대주택 비율※ [기준 : 임대 30% 이상 또는 전체 5% 이상]▶계획 39.82%, 7.15%
∙전용면적 40㎡ 이하 임대주택 비율※ [기준 : 임대 40% 이하]▶계획 39.82%
 ※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(66세대) 제외
∙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 임대주택 건설 규모 [기준 : 초과용적률의 50% 이상]▶계획 51.06%

   
상한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초과용적률 초과용적률의50% 임대주택공급계획(의무공급면적)
269.00% 299.98% 30.98% 15.49% 3,418.84㎡(3,348.01㎡)

심의완화
사항

∙용도지역 상향 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, 제2종일반주거지역→제3종일반주거지역
∙기준용적률 완화 20.0% (소형주택확보 20.00%)
∙ 허용용적률(33.8%)
   :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%(공공보행통로 4.47%, 열린단지 5%, 방재안전 5%, 층간소음 3%, 
     돌봄센터 2.57%) 및 사업성 보정계수 1.69 적용
∙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)
  : 법적상한용적률 299.98%(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)

건축물의
건축선에
관한 계획

∙ 건축한계선 지정 
-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,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 일부는 보도부속형전면공지로 조성

  

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

획지1
∙답십리로(25~47m)변 건축한계선(폭3m)지정
∙천호대로45길(15m)변 건축한계선(폭3m)지정
∙천호대로39길(5m)변 건축한계선(폭5m)지정
∙고산자로30길(14m)변 건축한계선(폭3m)지정

-

기타사항에 
관한 계획

∙ (열린 주거단지)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행가로와 연계한 지역커뮤니티 구축
∙ (공공보행통로) 한양수자인그라시엘 보차혼용통로(4m)와 연계하여 획지 내 동서측으로 폭원 6m 이상 조성
∙ (보도부속형 전면공지)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중심 공간 조성

※ 공공보행통로 상세위치 도면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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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용적률 계획 
구 분 산 정 내 용

토지이용
계획

계
(구역면적)

획지
(공동주택)

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
기반시설 내 
국·공유지

획지 내 용도 
폐지되는 기존 
기반시설 내 
국 ·공유지정비기반시설 등

(토지지분포함)
건축물기부채납
환산부지면적

23,792.93㎡ 21,614.00㎡ 3,056.08㎡ 1,083.86㎡ 106.60㎡ 1,872.33㎡

공
동
주
택

공공시설
제공면적
(순부담)

∙순부담 =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–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– 획지 내
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
= 3,056.08㎡ + 1,083.86㎡ – 106.60㎡ - 1,872.33㎡ = 2,161.01㎡

            ※ 용도지역 상향면적 대비(10.01%) 

기준용적률 ∙ 210.26% = 190.26%(용도지역 혼재 가중평균) + 20.00%(기준용적률 완화)
※ 기준용적률 완화 : 20%(소형주택 확보 20.0%)

허용용적률
∙244.06% = 기준용적률 + (허용용적률 인센티브 x 사업성보정계수)
           = 210.26% + (20% x 1.69)
  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(총 20%) : 공공보행통로 4.47%, 열린단지 5%, 방재안전 5%, 층간소음 3%, 돌봄센터 2.57% 
  ※ 사업성보정계수 =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÷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= 5,861,129.0 ÷ 3,469,271.0 = 1.69

상한용적률

∙269.00% = (허용용적률+ 허용용적률[(1.3 x 가중치 x α(토지)) + (0.7~1.0 x α(건축물))]
  = (244.06% + 210.26%[(1.3 x 1.01132 x 0.0519) + (0.7 x 0.0064) + (1.0 x 0.0459)]
 ※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(용도지역 혼재 가중평균) +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= 190.26% + 20% = 210.26%

∙ 가중치 =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/사업부지(획지)의 허용용적률
         = 212.64% / 210.26% = 1.01132

∙ α토지 =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/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
        = (877.15㎡ + 200.00㎡) / (21,614.00㎡-877.15㎡) = 0.0519
∙ α건축물(사회복지시설) =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면적 /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
        = 132.64㎡ / (21,614.00㎡-877.15㎡) = 0.0064
∙ α건축물(임대주택) =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면적 /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
        = 951.22㎡ / (21,614.00㎡-877.15㎡) = 0.0459 

법적
상한용적률

∙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)
  : 법적상한용적률 299.98%(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)

※ 기존 동부경로당 165.30㎡은 유상매입 후 사회복지시설 신설 



- 8 -

   1) 허용용적률 산출근거
구 분 인센티브(용적률) 비 고

공공보행통로
∙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
 - 기준 : 기준용적률 X (조성면적/대지면적) X α   ※α= 1이하
 - 적용 = 190%×(508.4/21,614.0) ×1 = 4.47%

4.47%p

열린단지
∙ 단지 외곽 개방, 담장 미설치,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(지형도면 고시)
 - 기준 : 개방공간, 열린 단지 조성 기준 준수(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)
 - 적용 : 5% (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열린단지를 조성하여 건축위원회에서

인정받겠음)
5%p  

방재안전
∙ 화재·소방·피난·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
 - 기준 :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

심의·자문을 통해 적용 
 - 적용 : 5% (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여 건축위원회에서

 인정받겠음)
5%p

층간소음 ∙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설치 시 
 - 기준 : 1등급 5%, 2등급 3% 3%p

돌봄센터
∙ 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(무상임대)
 - 기준 : 기준용적률 X (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/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제외)) X α(0.1이하)  
 - 적용 = 190%×(294.0/2,171.88) × 0.1 = 2.57%

2.57%p

   2) 공공시설 부담기준(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)
구 분 종상향 면적(㎡) 공공시설 부담기준 공공시설 확보면적(㎡)

제2종 → 제3종 11,678.25 1단계 상향시
(10% 이상) 11,678.25 × 0.10 = 1,167.83

제2종(7층) → 제3종 9,909.35 1단계 상향시
(10% 이상) 9,909.35 × 0.10 = 990.93

합 계 21,587.60 -
2,158.76㎡ 이상

공공시설을 확보해야함
- 종상향 면적(21,587.60㎡) 대비

 
   3)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

구 분 공공시설 확보면적 비 고
정비기반시설 (도로) 1,978.93㎡

순부담 면적
(도로 1,978.93㎡, 토지지분 1,077.15㎡, 

건축물 환산부지 1,083.86㎡) 중 
국공유지면적 1,978.93㎡(동부경로당 

유상매입 165.30㎡ 제외) 제외

토지
임대주택 877.15㎡

사회복지시설 200.00㎡

건축물
임대주택 환산부지면적 951.22㎡

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면적 132.64㎡
합계 2,161.01㎡ 2,158.76㎡ 이상 확보

 ※ 사회복지시설 설치비용 산정 : 「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2024)」경로당, 노인정 200~400㎡미만 신축 기준 산정­㎡당 공사비 : 3,742천원
 ※ 임대주택 설치비용 산정 :「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」적용 ­㎡당 공사비 : 2,378천원



- 9 -

   4) 가중치 산출근거
  ■ 사업부지(획지)

구분 2종(7층) → 3종 2종 → 3종 일반상업지역 합계

허용용적률(소형주택 확보) 210% 210% 420% -

면적 9,909.35 11,678.25 26.40 21,614.00 (A)

허용용적률 x 면적 20,809.64 24,524.33 110.88 45,444.85 (B)

사업부지의 허용용적률 B / A = 210.26%

  ■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
구분 2종(7층) 2종 3종 합 계

허용용적률 190% 210% 210.26% -

계획기반시설 1,334.82 844.11 877.15 3,056.08

국공유지면적 1,465.60 513.33 - 1,978.93

계획기반시설 – 국공유지면적(순부담면적) -130.78 330.78 877.15 1,077.15 (A)

허용용적률 x 면적 -248.48 694.63 1,844.26 2,290.41 (B)

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B / A = 212.64%

  ■ 가중치 =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/ 사업부지(획지)의 허용용적률
           = 212.64% / 210.26% = 1.01132



- 10 -

 다. 임대주택·국민주택규모·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 ∙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. 다만, 필요시 해당 

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
 ∙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

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
매각(처분)해야 함

 ∙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
용적률의 50%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

 1)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

계획
기준

∙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(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93호)
 -재개발임대주택 : 주택 전체 세대수(법 제54조 제외)의 15% 또는 연면적의 10%
 -전용면적 40㎡ 이하 :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 제54조 제외)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
세대수의 5% 이상

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
 -전용면적 40㎡ 이하 :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(법 제54조 제외)의 40% 이하

구 분 세대수(세대) 비율(%) 비 고

총 세대수 629 - 전체 세대수(695세대)에서 
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(66세대) 제외

재개발의무 
임대주택 
세대수

82 100.0
전체 세대수(법제54조적용제외)의 15% 이상 또는 

전체 연면적의 10% 이상 (법제54조적용제외)를 임대주택으로 건설
56,435.16㎡ × 10% = 5,643.51㎡ ≤ 5,712.76㎡

40㎡ 이하 45 54.9 임대주택의 30% 이상, 40% 이하 (113×30%= 33.9 ≤ 45세대≤113×40%=45.2)
총 세대수의 5% 이상 (629×5%= 31.45 ≤ 45세대)

40㎡ 초과 37 45.1 -
 ※공공주택 및 소형·국민주택 규모·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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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)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구  분 계   획

계획기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: 초과용적률의 50% 이상

부지면적 21,614.00㎡
정비사업으로 증가된 용적률 299.98%

정비계획 용적률 269.00%

확보
의무면적

용적률 증가분 299.98% - 269.00% = 30.98%
증가된 용적률의 50% 30.98% × 50% = 15.49%

의무 연면적 21,614.00㎡ × 15.49% = 3,348.01㎡ 이상

국민주택
규모 임대주택

면적

전용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
59㎡ 84.88㎡ 13세대 1,103.44㎡
84㎡ 115.77㎡ 20세대 2,315.40㎡

계 33세대 3,418.84㎡
  → 3,418.84㎡ ≥ 3,348.01㎡

 ※공공주택 및 소형·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  3) 기부채납 주택계획
규모 공급면적 세대수

기부채납 면적
비고대지지분 환산부지면적

전용59.98㎡ 84.88㎡ 31세대 877.15㎡ 951.22㎡ ∙「주택법」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
건축비 적용

  4) 소형주택 건설계획
규모 상향 전 상향 후 비고(60㎡ 이하 주택건설 규모)

기준용적률 190.26% 210.26%  - 계획 316세대

규모 공급면적(㎡) 세대수(세대) 연면적(㎡) 연면적증가분(㎡) 완화량(%)
합계 316 24,937.1 4,322.8 20.0% 적용

39타입 57.16 68 3,886.9 - 10%
59타입 84.88 248 21,050.2 - 10%

정비계획용적률 249.00% 269.00%
용적률증가분 20.0%(269.00%-249.00%)
연면적증가분

4,322.8㎡(획지면적 21,614.0㎡ x 20.0%) 
※「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」에 의해 기준용적률 20% 상향으로 증가된 용적률은 주택규모 60㎡ 이하로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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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
  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

환경
보전

자연환경
∙절·성토의 균형고려, 지형변화의 최소화
∙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
∙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(biotop) 공간 확장

생활환경 ∙도시가스 등 청정연료(LNG)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

사업시행 시 
환경영향 ∙대기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,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

재난
방지

수재해
∙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,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

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하고 우수집
중구간 발생시 저류조 설치 등 우수로 인한 피해방지 검토

산사태 ∙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, 벽면의 상·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
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

화재 ∙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황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
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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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환경성 검토 결과
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

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

자연생태환경

1.1.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유지 ○ ∙비오톱유형평가:5등급∙개별비오톱평가:평가제외 ∙녹지면적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복원 및 강화

1.2.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○ ∙남측 청계천 및 용두공원 위치 ∙계획대상지 내･외부 녹지연결성 확보

생활환경

토지환경

2.1.토지이용 종합적인토지이용계획 ○ ∙주택의 노후화(노후건축물 95.4%) ∙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

2.2.지형･지질 지형･지질변동 최소화 ○ ∙표고 10~50m : 100.0%∙경사 대부분 5°미만 : 98.0% ∙현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

물환경

3.1.물순환 생태면적률30% ○ ∙생태면적률 기준:30%∙빗물분담량 5.5㎜/hr ∙생태면적률 30%이상 수립∙필요대책량 127.5㎥/hr

3.2.수질
수질 등급유지 및 오염최소화 ○

∙우수유출량:0.990㎥/sec∙토사유출량:59.980g/sec∙가중농도:60.59㎎/L∙공사시 오수발생 예상 

∙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∙공사시 발생 오수는 인근 숙박시설 및식당 이용∙운영시 발생 오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계처리

기후대기환경

4.1.바람 바람길 확보 ○ ∙주풍량:서(W)풍 ∙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

4.2.열 열환경영향 최소화 - ∙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, 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기반시설지 ∙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

4.3.대기질 대기오염최소화 ○
∙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∙운영시 난방,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

∙세륜･세차시설 설치∙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∙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, 녹지 계획 수립, 환경정화 수목 식재 

기타

5.1.온실가스에너지
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○ ∙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∙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

5.2.친환경적자원순환
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○ ∙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∙재활용 및 위탁처리∙광진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

5.3.소음･진동 소음･진동영향 최소화 ○
∙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진동 발생∙운영시 도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및 진동 발생

∙가설방음판넬 설치∙야간 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∙경관녹지 및 공원 조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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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정비사업 시행계획
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

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

신설
주택정비형

재개발 
정비사업

구역지정
고시일로부터

4년 이내
용두동 39-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

재개발정비사업 조합(가칭)
현황)  406세대
계획)  695세대

증) 
289세대 

 11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

신답초·숭인중

공사시 소음
∙「공사장 소음·진동 관리지침서」(2007.01 환경부)에 준하여

공사를 시행
∙ 저소음,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·진동 저감

-

일조 ∙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-

통학로 ∙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대상지 및 주변 지역 학생들에게
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-

 ※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환경 보호 대책 마련 예정

 12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
설계 
방법 적용 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

CPTED 
설계 
적용

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
분명한 시야선 확보

∙시야 선을 확보하고,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
∙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,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
∙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
∙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

-

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
적합한 조명등 사용

∙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, 범죄를 예방할 수 
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

∙ 가로등은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와 함께 비추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
시민들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

-

고립지역 및 사각지대 개선 ∙ 단지내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계
∙ 안전사각지대에 비상벨 스위치 설치 및 CCTV설치 -

동 주출입구 쾌적한 설계 ∙ 출입구는 전면 유리 설치 및 CCTV를 설치하여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 -

지하주차장 설계
∙ 여성우선 주차구획 설치
∙ CCTV설치를 통한 안전한 공간 조성
∙ 조명의 적정조도 확보

-

보행자 도로 ∙ 경사로에 미끄럼방지재 설치
∙ 통행편의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도턱을 낮게 시공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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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 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(㎡)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
신설 용두동 39-361번지 일대

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
동대문구 용두동

39-361번지 일대 - 증)23,792.93 23,792.93

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  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 조서
  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
면 적(㎡) 비율

(%) 비고
기 정 변 경 변경 후

합계 23,792.93 - 23,792.93 100.0

주거지역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 11,245.63 감) 9,909.35 1,336.28 5.6

제2종일반주거지역 12,520.90 감) 11,678.25 842.65 3.6
제3종일반주거지역 - 증) 21,587.60 21,587.60 90.7

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.40 - 26.40 0.1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도면
표시
번호

위  치
용도지역 면적

(㎡) 변경사유
기 정 변 경

- 동대문구 용두동
39-380번지 일대

제2종일반
주거지역

(7층)
제3종일반
주거지역 9,909.35 ∙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상지 내 일부지역을 

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- 동대문구 용두동
39-161번지 일대

제2종일반
주거지역

제3종일반
주거지역 11,678.25 ∙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상지 내 일부지역을 

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 2)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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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   1) 교통시설
    가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
규모

기능 연장
(m) 기점 종점 사용

형태
주요

경과지
최  초
결정일 비고

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기정 중로 3 117 12(-) 국지도로 530(-) 용두동39-2 용두동 39-992 일반도로 - 서고시제429호1978.08.26

-
변경 중로 3 117 15~25(5~15) 국지도로 530(265) 용두동39-2 용두동 39-992 일반도로 - 일부 확폭

기정 중로 3 322 12~21(-) 국지도로 79(-) 용두동39-394 답십리동645-1 일반도로 - 서고시제301호1993.09.22

동대문구 고시 제2020-75호실효구간 미반영
변경 중로 3 322 14(6) 국지도로 76(76) 용두동39-852 용두동39-1008 일반도로 - 도로 확폭 및 연장
기정 - - - 5(-) - - - - - - - -
변경 소로 3 ① 8(3) 국지도로 31(23) 용두동39-598 용두동39-359 일반도로 - -

※ ( )는 사업대상지 내 구간에 해당함 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변경전 
도로명

변경후 
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
중로3-117 중로3-117 ∙ 변경  - 폭원 : 12m → 15~25m ∙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확대  (답십리로변 도로 가각부 일부 확폭구간 포함)

중로3-322 중로3-322 ∙ 변경  - 폭원 ：12~21m → 14m  - 연장 ：79m → 76m
∙ 동대문구 고시 2020-75호에 따라 미집행구간 실효되었으나,   고시에 반영되지 않음(B=8m, L=30.7m)∙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및 연장 확대(B=8m→14m, L=30.7m→76m)

- 소로3-① ∙ 변경  - 폭원 ：5m → 8m  - 연장 ：31m → 31m
∙ 대상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,  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  인정됨에 따라 소로3-①을 기정/변경 처리함 

   2) 사회복지시설
    가)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 도면
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(㎡) 최 초 

결정일 비고기정 증감 변경
신설 - 사회복지시설 동대문구 용두동39-623번지 일대 - 증)200.00 200.00 - 연면적 240.00㎡

 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
- 사회복지시설 ∙ 신설 ∙ 재개발 사업에 따른 구역 내 동부경로당을 이전하여 신설

 ■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(사회복지시설)
구분 건폐율(%) 용적률(%) 높이 비고
내용 60% 이하 200% 이하 관련규정에 따름 연면적 240.00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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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  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 가 구 면 적(㎡) 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(㎡)

신설
소계 21,614.00 - 21,614.00 -

획지① 21,614.00 용두동 39-361번지 일대 21,614.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  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   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 가구 용 도 비 고

신설 획지① 허용용도

∙「건축법」시행령 별표1 
-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및 제2호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부대복리시설
-제4호 가목 제1종근린생활시설
-제4호 나목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, 총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 

및 안마시술소 제외)
-제11호 업무시설
-제14호 판매시설 

-

불허용도 ∙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-

   2) 건축물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    가) 건폐율 계획

구 분 획 지 용도지역 건폐율 비  고
신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30% 이하 -

    나) 용적률 계획
구 분 획 지 용도지역 용적률 비고

(개발가능 용적률)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
신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.26% 244.06% 269.00%이하 299.98%이하 -(300.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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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준용적률 완화(소형주택 확보)
항 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

소형
주택

40㎡ 이하
분양주택 공급

- 기준 :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
          40㎡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
- 39.96㎡(57.16㎡ 공급) x 68세대 / 21,614.0㎡(대지) = 17.98%

최대 10%

50~60㎡ 이하
분양주택 공급

- 기준 :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
          50~60㎡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
- 59.98㎡(84.88㎡ 공급) x 248세대 / 21,614.0㎡(대지) = 97.39%

최대 10%  

 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
구 분 인센티브(용적률) 비 고

공공보행통로
∙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
 - 기준 : 기준용적률 X (조성면적/대지면적) X α   ※α= 1이하
 - 적용 = 190%×(508.4/21,614.0) ×1 = 4.47%

4.47%p -

열린단지
∙단지 외곽 개방, 담장 미설치,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(지형도면 고시)
 - 기준 : 개방공간, 열린 단지 조성 기준 준수(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)
 - 적용 : 5% (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열린단지를 조성하여 건축위원회에서

인정받겠음)
5%p -

방재안전
∙화재·소방·피난·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
 - 기준 :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

심의·자문을 통해 적용 
 - 적용 : 5% (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겠음)

5%p -

층간소음 ∙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설치 시 
 - 기준 : 1등급 5%, 2등급 3% 3%p -

돌봄센터
∙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(무상임대)
 - 기준 : 기준용적률 X (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/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제외)) X α(0.1이하)  
 - 적용 = 190%×(294.0/2,171.88) × 0.1 = 2.57%

2.57%p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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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) 높이계획
구 분 획 지 용도지역 높  이 비  고

신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130m 이하
(42층 이하) ∙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고층수 42층 내외로 결정 

  다. 건축물의 배치계획
   1) 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

건축한계선
획지①

∙ 답십리로변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(폭3m) 지정
∙ 천호대로39길변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(폭5m) 지정
∙ 천호대로45길변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(폭3m) 지정
∙ 고산자로30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(폭3m) 지정

사회복지시설 ∙ 천호대로39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(폭2m) 지정
∙ 고산자로30길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(폭3m) 지정

  2)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
구 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

공공보행통로 -
 ∙ 대상지 인접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아파트의 보차혼용통로(4m)와 연계하여 획지 내 
 동서측으로 폭원 6m 이상으로 조성
 ∙ 사업시행인가 시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 승인 

전면공지

답십리로변  ∙ 건축한계선(폭원 3m)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
  - 폭원 : 3m

천호대로39길변  ∙ 건축한계선(폭원 5m)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
  - 폭원 : 3m

천호대로45길변  ∙ 건축한계선(폭원 3m)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
  - 폭원 : 2m

고산자로30길변  ∙ 건축한계선(폭원 3m)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
  - 폭원 : 1m

   3)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계획
구 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

가로활성화
배치구간
(권장)

답십리로변 ∙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
건축물의 저층부(1층~2층)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조성

커뮤니티 
활성화용도
배치구간
(권장)

공공보행통로변
∙ 개방형 부대복리시설(커뮤니티) 배치
 - 공공보행통로변 보행동선과 연계하도록 계획
 -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쉼터조성 등과 함께 계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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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. 경관계획
   1) 건축물의 배치,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

구 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

건축물 배치 공동주택 ∙남북 간의 통경축 및 동서간 보행통경축을 확보하는 단지 배치계획 수립
∙공원, 주변 지역과의 보행 접근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열린 단지로 계획

건축물 
외부형태 공동주택

∙대상지 동측 지상철 소음대책을 위한 철도변 측벽설치 및 중고층 주동 입면계획
∙획일적인 입면 디자인을 지양하고, 주동의 다양한 층수 변화 배치,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
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 형태 계획

저층부
외관 공동주택 ∙주 보행로 서측 저층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중저층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 계획

∙저층부 필로티 및 커뮤니티시설 등의 배치를 통한 개방형 커뮤니티 계획

재료/색채 공동주택 ∙자연소재의 외장재, 석재, 목재, 유리사용,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(스틸 등)
∙도시와 생활에 조화로운 색채 이미지 연출 

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∙과도한 디자인을 금지하고 주변 공공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

   2) 경관에 관한 계획
구 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

개방감 공동주택 ∙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내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개방형 
 커뮤니티시설 등 계획 

조명계획 공동주택 ∙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보행 등의 경우 하향 투광 방식으로 
 보행자의 안전 고려

스카이라인 공동주택

∙단지 내 주동 배치 시, 남북간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통경축을 고려하여, 가로경관 및 주변 
 가로활성화 형성을 위한 높이계획 수립
 - 대상지 북측 고층 아파트단지와 남서측의 저층노후주거밀집지역을 고려하여 북고남저 
    형태의 높이계획 
∙인근 개발사업(동부청과 시장정비구역)등의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높이계획 수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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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  1) 환경관리계획

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
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

자연생태환경

1.1.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유지 ○ ∙비오톱유형평가:5등급∙개별비오톱평가:평가제외 ∙녹지면적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복원 및 강화

1.2.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○ ∙남측 청계천 및 용두공원 위치 ∙계획대상지 내･외부 녹지연결성 확보

생활환경

토지환경

2.1.토지이용 종합적인토지이용계획 ○ ∙주택의 노후화(노후건축물 95.4%) ∙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

2.2.지형･지질 지형･지질변동 최소화 ○ ∙표고 10~50m : 100.0%∙경사 대부분 5°미만 : 98.0% ∙현지형을 고려하여 지형변화 최소화

물환경

3.1.물순환 생태면적률30% ○ ∙생태면적률 기준:30%∙빗물분담량 5.5㎜/hr ∙생태면적률 30%이상 수립∙필요대책량 127.5㎥/hr

3.2.수질
수질 등급유지 및 오염최소화 ○

∙우수유출량:0.990㎥/sec∙토사유출량:59.980g/sec∙가중농도:60.59㎎/L∙공사시 오수발생 예상 

∙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∙공사시 발생 오수는 인근 숙박시설 및식당 이용∙운영시 발생 오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계처리

기후대기환경

4.1.바람 바람길 확보 ○ ∙주풍량:서(W)풍 ∙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

4.2.열 열환경영향 최소화 - ∙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, 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기반시설지 ∙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

4.3.대기질 대기오염최소화 ○
∙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∙운영시 난방,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

∙세륜･세차시설 설치∙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∙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, 녹지 계획 수립, 환경정화 수목 식재 

기타

5.1.온실가스에너지
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○ ∙에너지 수요 증가 예상 ∙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

5.2.친환경적자원순환
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○ ∙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∙재활용 및 위탁처리∙광진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

5.3.소음･진동 소음･진동영향 최소화 ○
∙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진동 발생∙운영시 도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및 진동 발생

∙가설방음판넬 설치∙야간 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∙경관녹지 및 공원 조성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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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2025년 제13차(‘25. 12. 08.)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: 수정가결
심의
결과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

수정
가결

○수정사항
 - 건축한계선, 전면공지, 가로활성화배치 및 

주택공급 계획 등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
(안) 반영

 
 

○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음
 1) 답십리로변 건축한계선 3m 내 보도부속형
    전면공지 3m지정
 2) 사회복지시설 고산자로30길 변 3m, 
    천호대로39길 변 2m 건축한계선 지정
 3) 재개발의무임대주택(78세대→82세대) 및 
    분양주택(553세대→ 549세대) 변경
 4) 답십리로변 연도형상가 배치구간(권장) →
    가로활성화 배치구간(권장)으로 명칭 변경

반영

○조건사항
 - 천호대로45길 변  조성계획은 철도와의 이격 

확보 및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
검토

○ 천호대로45길 변 철도와의 이격거리 확보 및 정온한 
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(기정 
1m→ 변경 2m) 확폭하였음

반영
-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, 동·서방향의 건축물 

높이 및 매스 계획은 인근 지역 재개발 추진
사항과 연계하여 조정 방안 검토

○ 추후, 사업계획 심의(통합심의)시 인근 지역 개발 
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및 매스 계획 등 일부 
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

추후
반영

-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·하수도 등 노후 
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
확인하고,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
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 

○ 추후, 사업계획 심의(통합심의)시 대상지 일대 도로 
하부 상·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
노후 기반시설 등의 개선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
토록 하겠음

추후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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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  1. 정비구역 결정도(신설)
  2. 정비계획 결정도(신설)
  3.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/변경)
  4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/변경)
  5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신설)
  6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신설)
※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

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Ⅴ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: 생략

Ⅵ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9), 
동대문구 주거정비과(☎02-2127-4666)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
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www.eum.go.kr)에 게시할 
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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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
□정비구역 결정도(신설)

□정비계획 결정도(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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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□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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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□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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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신설)

□지구단위계획 결정도(신설)


